
예 산 총 칙

202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95,857,189 29,875,716

일반회계 916,356,710 27,490,701

특별회계 79,500,479 2,385,014

공기업특별회계 43,449,843 1,303,49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6,006,757 780,20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443,086 523,293

기타특별회계 36,050,636 1,081,51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677,080 260,31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998,260 89,948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021,770 60,653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485,011 14,550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5,682,775 170,483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646,389 79,392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3,820,900 114,627

도시개발특별회계 13,291 39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769,821 53,095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18,409 552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7,346,323 220,39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70,607 17,118

제 2 조 세입ㆍ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125,706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9,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

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